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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 · 도(창원시 포함)에서는 사회초년생,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등

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

입 면제, 표면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< 제도 개선사항 >

가. 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· 이전 등록 시: '23.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

나. 자치단체와 2,000만원 미만 공사 · 용역 · 물품 계약 시: '23.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

※ 가, 나 항목의 경우 인천 · 제주는 '23.1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예정

다. 채권 표면금리(현재 1.05%, 서울 1.0%) : '23년 1월부터 2.5%로 인상

3. 각 기관에서는 제도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 및 회원 등에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,

적극적인 홍보 등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

붙임 1.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 1부

2.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(카드뉴스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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